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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May 7, 2026 

중국 상무부, 미국의 對이란 석유 거래 제재조치에 대한 

차단명령 발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통상 Legal Update』는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패권경쟁, EU 신통상규범,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다양한 통상이슈의 전개 동향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관련 법률과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정부, 기업, 관계기관에 제공합니다. 

I. 배경 

중국 상무부(이하 “MOFCOM”)는 2026년 5월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이하 “이번 

금지령”)를 통해, 미국이 5개 중국 정유·석유화학기업에 부과한 對이란 석유 거래 관련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차단하는 금지령을 발표하였습니다.1  이는 MOFCOM이 2021년 1월 「외국 법령의 

부당한 역외적용 차단 방법」(商务部令第1号, 이하 “MOFCOM 차단 규정”)을2 제정한 이래 최초로 

구체적인 금지령이 발동된 사례로,3 중국의 대응 제재 체계가 선언적 규범을 넘어 구체적 집행 

초입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금지령의 배경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하 “OFAC”)이 

2026년 4월 24일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 이하 

“Hengli”)를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특별제재지정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이하 “SDN”) 목록에 등재한 조치입니다.4 나머지 4개사는 이미 SDN 목록에 등재된 상태였습니다. 

MOFCOM은 해당 미국 조치가 중국 기업과 제3국 주체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역외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번 금지령을 발동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금지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 내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1 MOFCOM (2026.5.2). “商务部公告2026年第21号 公布关于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2 MOFCOM (2021.1.9). “商务部令2021年第1号 阻断外国法律与措施不当域外适用办法”. 

3 Tasnim News Agency (2026.5.3). “China Orders Non-Compliance with US Sanctions on 5 Firms”. 

4 US Department of Treasury (2026.4.24). “Economic Fury Targets Global Network Fueling Iran’s Oil Trade and Shadow 

Fleet”. 한편, OFAC은 같은 날 Hengli와의 기존 거래를 일정 기간 내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허가(General License V)

를 함께 발행하였습니다. OFAC (2026.4.26). “GENERAL LICENSE V: Authorizing the Wind Down of Transactions Involving 

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0ff88c45f1974962a539775085014888.html
https://www.mofcom.gov.cn/zcfb/zhzc/art/2021/art_bb49d4cdaae04eac9b309077c9dd63ed.html
https://www.tasnimnews.ir/en/news/2026/05/03/3581264/china-orders-non-compliance-with-us-sanctions-on-5-firms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72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72
https://ofac.treasury.gov/media/935536/download?inline
https://ofac.treasury.gov/media/935536/download?inline


 

2 

II. 주요 내용 

1. 금지령의 대상 기업 

이번 금지령의 대상이 된 5개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恒力石化（大连）炼化有限公司(Hengli Petrochemical (Dalian) Refinery Co., Ltd.) 

• 山东寿光鲁清石化有限公司(Shandong Shouguang Luqing Petrochemical Co., Ltd.) 

• 山东金诚石化集团有限公司(Shandong Jincheng Petrochemical Group Co., Ltd.) 

• 河北鑫海化工集团有限公司(Hebei Xinhai Chemical Group Co., Ltd.) 

• 山东胜星化工有限公司(Shandong Shengxing Chemical Co., Ltd.) 

2. 금지령의 핵심 내용 

이번 금지령의 핵심 문구는 “不得承认、不得执行、不得遵守”로, 위 5개 기업에 대한 미국의 SDN 목록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 제재조치를 중국 내에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집행해서는 안 되며, 

준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지령은 공포일인 2026년 5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금지령과 관련하여 MOFCOM은 법적 근거로 국가안전법, 대외관계법, 반외국제재법, 

반외국제재법 실시규정 및 MOFCOM 차단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3. 차단 대상 미국 제재 조치 

이번 금지령이 중국 내에서 인정·집행·준수를 금지하는 미국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하 “E.O.”)에 따라 부과된 SDN 목록 등재, 자산동결, 거래금지 

등의 조치가 이번 금지령의 차단 대상입니다. 

• E.O. 13902: 이란의 제조업·광업·건설업·섬유업 분야 관련 對이란 제재 행정명령5 

• E.O. 13846: 이란 원유·석유제품 거래 관련 對이란 제재 행정명령6 

이러한 미국의 제재조치는 비미국 주체(예컨대 한국기업)가 중국 기업과 수행하는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부당한 역외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바, 이번 금지령은 

이와 같은 유형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5 Federal Register (2020.1.14).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Additional Sectors of Iran”. 

6 Federal Register (2018.8.6).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1/14/2020-00534/imposing-sanctions-with-respect-to-additional-sectors-of-iran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08/07/2018-17068/reimposing-certain-sanctions-with-respect-to-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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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대상 

이번 금지령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상투자기업 포함: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계 자회사, 한국계 중국 법인, 합자회사, 중국 

내 지점·대표처 등은 “중국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금지령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위반 시 제재: 금지령 미이행 시 MOFCOM이 경고, 시정명령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번 금지령 대상 제재를 준수하여 중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해당 중국 기업이 침해 당사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면제 신청 제도 

MOFCOM 차단 규정은 금지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OFCOM에 

서면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MOFCOM은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제8조).7  

6. 외국 주체 관련 유의 사항 

한국 본사 등 중국 밖 외국 법인은 MOFCOM 차단 규정상 직접적인 보고의무나 행정제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중국법상 리스크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업망·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국무원령 제834호)」 및 「외국의 부당 역외관할권 

행사 대응 조례(국무원령 제835호)」의 체계상, 외국 조직·개인이 외국의 부당한 역외관할 조치에 

순응하여 중국 기업과의 정상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하고, 그로 인해 중국 기업의 권익 또는 

중국 산업·공급망 안전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중국 측 조사, 거래제한, 투자제한, 

수출입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8 

따라서 중국 내 법인만 직접 적용 대상이므로 외국 본사는 자유롭게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한국 본사도 중국 관련 거래·자산·투자·공급망 연결성이 있는 경우 중국 

반제재 및 공급망 안전 관련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다만 이번 금지령 원문 자체에는 면제 신청 절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면제 신청이 수리되거나 처리된 공

개 사례가 아직 없어 실무적 운영 방식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8 본 규정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 법무법인의 2026.5.6.일자 뉴스레터(미국의 對중국 제재와 중국의 대응: 충돌하는 

두 질서 속 우리 기업의 리스크와 실무 대응)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6575&memberNo=&fieldNo=&lang=ko&log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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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사점 

이번 금지령의 핵심은 외국 제재의 효력 부인을 넘어, 그 준수 자체를 중국법상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법인 또는 중국 소재 사업거점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위 5개사와의 거래관계, 미국 제재와의 연결점, 중국 금지령상 의무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위 5개사와의 직·간접 거래관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 자회사, 합자회사, 지점·대표처 

등이 위 5개사와 직접 거래 중인지, 또는 중간 거래처·납품망·용역 제공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 주체가 한국 본사인지 중국 내 

법인인지, 거래 대금 결제에 달러 결제 또는 미국 금융기관이 관여하는지, 거래 품목에 미국산 

기술·부품이 포함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Hengli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OFAC 일반허가의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OFAC은 Hengli 제재 발표와 함께 기존 거래를 일정 기간 내 정리·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반허가를 발행한 바 있으므로, 해당 일반허가의 적용 범위, 유효기간 및 조건을 확인한 후 기존 

거래의 정리 가능 여부와 방식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의 

정리·종료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필요한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별도의 일반허가가 발행된 

바 없으므로, 동일한 방식의 거래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제재와 중국 금지령 사이의 규제 충돌 가능성을 거래 구조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국 

내 법인이 미국 제재를 이유로 위 5개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중국 금지령상 “인정·집행·준수 

금지 의무”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반대로 거래를 계속할 경우에는 미국 제재상 관할 

연결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재 위반 또는 2차 제재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 규제만을 기준으로 거래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보다는 미국법과 중국법상 리스크를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거래 중단·보류를 결정할 경우 내외부 소통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내 

법인이 위 5개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면서 “미국 제재 준수” 또는 “OFAC 제재에 따른 거래 불가”를 

명시할 경우, 중국 당국이 이를 미국 제재를 인정·준수한 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중단 또는 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물류, 계약 이행 가능성 등 합리적인 거래상 장애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문서의 표현 방식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통상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이슈를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 투자, 중재, 무역구제, 관세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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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김지이나 황호성 권대식 

변호사 전문위원 변호사 

T 02.3404.0698 T 02.3404.7488 T 86.10.6461.3650 

E jeena.kim@bkl.co.kr E hosung.hwang@bkl.co.kr E daeshik.kwon@bkl.co.kr 

   

김옥   

외국변호사(중국)   

T 86.10.6461.3657   

E yu.jin@bkl.co.kr   

본 Legal Update는 본 법무법인의 이정민 통상전문 연구원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

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

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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